
신용부금특약

제1조(부금의 납입 및 장소)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이 거래처에 출장하여 부금을 수금하는 경우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계약증서에 일시, 납입금액 및 영수인을 날인한다.

제2조(부금의 급부시기 및 방법) ①거래처는 총납입횟수의 3분의 1이상을 납입하고 계약기간의 3분의   

  1이상이 경과된 후 급부를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급부한다. 다만, 부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급부시기가 연기된다.

  ②거래처가 계약기간중에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라 마지막 회차까지 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만기일에 특별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액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동안에  

  대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급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해당회차 급부이익 해당액을 납입할 부금에서   

  차감한다.

제3조(부금의 선납) 거래처가 부금을 1개월이상 선납한 경우는 총선납월수에 대한 이자를 해지시에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적립식예금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한 순지연일수 계산시 총지연일수에서 뺀   

  선납일수 해당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채권의 보전) ①급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급부취급후 납입할 부금 총액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또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변동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

  하거나  추가 제공한다.

제5조(급부후 부금납입) 급부를 받은 후에는 급부금에 대한 이자를 부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6조(급부후 중도해지) 급부를 받은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중 적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

  한다.

  1.급부금 총액에서 납입된 부금을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

  2.잔여 채무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제7조(계약의 해지)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이 경우 납입된 부금은 중도해지한다.

  1.3회차 이상 계속하여 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계속 그 납입가능성이 의심될 때

  2.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채권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상호저축은행의 승인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채권을 양도할 때



제8조(비용부담)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비용 또는 담보물건의 조사 및 채권보전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담보물의 화재 보험료는 거래처의 부담으로 한다.


